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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및 보험료 부과

○ (가입대상) 유학생(D-2), 일반연수(D-4)

○ (취득일자) 2021. 3. 1. … 건강보험 급여 혜택 시작일

○ (보험료) 평균 보험료의 70%를 경감하여 30%만 부과

 보험료 고지금액 및 발송주소

○ (고지금액) 43,490원⇒ 4월분 39,540원 ⊕ 3월 정산분(1회) 3,950원

○ (발송주소) 주민센터,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신고한 거소지

○ (납부방법) 자동이체 출금, 가상계좌 송금, 보험료 고지서 수납 등

※ 지사와 외국인 센터는 카드 수납만 가능(금융기관은 현금도 납부 가능)

 보험료 고지 일정 및 급여 제한

○ (‘21. 3. 10.) 이메일 및 모바일 고지서 발송

○ (‘21. 3. 12.) 종이류 고지서 일반 우편 발송

○ (‘21. 3. 23. 19:00) ’21.4월분 자동이체 청구 자료 생성

○ (‘21. 3. 25.) ’21.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 자동이체 출금

○ (‘21. 3. 26. 18:00) ’21.4월분 자동이체 청구 결과 반영

○ (‘21. 4. 01.) 보험료 체납자 급여 사전 제한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 (신청자격) 납부의무자

○ (자동이체 유형) 통장 계좌(200원 감액), 신용 카드(200원 감액)등

○ (전자고지 유형) 이메일고지(200원 감액), 모바일고지 등

○ (신청방법) 방문, 유선(고객센터*), 팩스(외국인민원센터 지사) 등

* (한국어) 1577-1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

※ 자격부과 업무는 외국인 센터로만,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은 지사 방문 가능



 서울외국인민원센터 및 지사 팩스 및 주소 현황(홈페이지 기준)

※ 서울외국인민원센터는 0100390@nhis.or.kr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사명 팩스 주소

서울외국인민원센터 02-3275-8135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쓰 사무동 3층

강남동부지사 02-3275-8446  강남구 테헤란로 328 (역삼동, 동우빌딩), 8층

강남서부지사 02-3275-8326  강남구 강남대로 390, 5층 (역삼동) 

용산지사 02-3275-8542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 8층(한강로2가,   아스테리움) 

성동지사 02-3275-8562  성동구 청계천로 546, 3층(마장동)  

광진지사 02-3275-8482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105호(구의동) 

강동지사 02-3275-8664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   4층(길동,KT강동빌딩) 

강서지사 02-3275-8306~8  강서구 강서로 412 (등촌동, 영광빌딩2,3층) 

관악지사 02-3275-8425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13층(봉천동, 대교타워) 

강북지사 02-3275-8722  강북구 솔매로50길 43, 5층 (미아동)  

도봉지사 02-3275-8742  도봉구  도봉로 110길 25,  4층 (창동, KT 도봉지사)  

구로지사 02)3275-8405  구로구 경인로 401(고척동) 

노원지사 02-3275-8386  노원구 노해로 447, 3층(상계동) 

서대문지사 02-3275-8702~5  서대문구 통일로 413, 4층(홍제동) 

동대문지사 02-3275-8365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안동 416-6) 동보빌딩 6층

마포지사 02-3275-8267  마포구 성암로 179, 6층(상암동,한샘상암) 

서초남부지사 02-3275-8227  서초구  사임당로 32, 3층(서초동  재우빌딩) 재우빌딩3층~5층

성북지사 02-3275-8504-5  성북구 화랑로 35, 2층(하월곡동) 

금천지사 02-3275-8622 금천구 시흥대로 415,2층(독산동) 

송파지사 02-3275-8255  송파구 올림픽로 289, 2층(신천동) 

영등포북부지사 02-3275-8762  영등포구 여의나루 60(여의도동, 포스트타워여의도5층)

동작지사 02)3275-8642-5  동작구 노량진로74(대방동)유한양행빌딩 14층 

양천지사 02-3275-8525  양천구 목동서로67, 7층(목동,우성에펠타운) 

영등포남부지사 02-3275-8206  영등포구 당산로 238, 5층(당산동6가) 

서초북부지사 02-3275-8782  서초구 방배천로 91, 12층(방배동) 

원주횡성지사 033-749-6210  원주시 만대공원길 14-6(무실동)

은평지사 02-3275-8605,8616  은평구 통일로71길 16, 2층(대조동) 

강남북부지사 02)3275-8682  강남구 압구정로 38길 7(신사동) 건강보험빌딩

종로지사 02-3275-8286  종로구 청계천로35, 15~16층(서린동, 관정빌딩)

중구지사 02-3275-8347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8층

중랑지사 02-3275-8587  중랑구 면목로 310, 8층(면목동, 극장빌딩) 

춘천지사 033-749-9503  춘천시 공지로494번길 4(근화동)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033-650-5801  강릉시 송정길 1(송정동) 

동해지사 033-650-5840  동해시 한섬로 135 (천곡동) 

태백정선지사 033-650-5860  태백시 황지로 72

속초지사 033-650-5821  속초시 동해대로 4044 (조양동)  

삼척지사 033-650-5880  삼척시 오십천로 487(정상동)

홍천지사 033-749-9521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45(태학리) 

평창영월지사 033-650-5900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75



고지서 샘플



고지서 후면 안내_알려드립니다.



고지서 후면 안내_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고지서 후면 안내_자격·부과·장기요양보험제도·고객센터 안내.



고지서 자동이체 신청 세대 안내 사항



고지서 봉투 안내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2.31.>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 예시> 파란색으로 작성된 정보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 ]신규

[ ]변경

[ ]해지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보험 [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신규

[ ]변경

[ ]해지

가입자

성명  김 돌 봄 주민등록번호  810101ㅡ1000000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033ㅡ000ㅡ0000  010ㅡ0000ㅡ0000

전자우편주소
abcd@care.com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등)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2018  년  5 월  18  일

신청인(대표자)
김 돌 봄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Sample : Only input information colored in blue

Name Alien Registration No

Contact number cellphone email

Insruance Fee

Subscribing 
Insurance

Receiving Address (email, cellphone number)

Name Alien Registration Number

Nam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application form  

Notification Method

Email Cellphone Internet Website



(뒤쪽)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

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작성방법

Ÿ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Ÿ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

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ㆍ

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Ÿ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Ÿ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Ÿ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Ÿ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평생(전화)계좌번호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  환급계좌 □ 신청서

납 부 자 번 호
건강보험

납부자명
국민연금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  소 (      - )

□ 전체〔 □ 건강 ‧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자

동

이

체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예금주전화번호

적용시작(종료)월  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25일
(선납 외국인만 해당)

(시작월 7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8월 10일 최초 출금됨)

선

택

기

재

가입자와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계좌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체납보험료이체
□ 분할납부 □ 최종월제외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표시)

※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자동이체 연체금은 출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예정일(D-2)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이실 수 있으니,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자동이체 청구일(출금일 전 2일)이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환
급
계
좌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예금주전화번호

※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 환급계좌 예금주가 해당세대에서 상실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환급계좌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 예시>- 파란색으로 표기한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 환급계좌 ☑ 신청서

납 부 자 번 호
건강보험 00000000000

납부자명 김○○
국민연금

주민등록번호 000000ㅡ0000000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  소  (  ㅡ  ) 서울특별시 ○○구 ○○로 (○○동)

□ 전체〔 □✔  건강 ‧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자

동

이

체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OO은행 계좌번호 000ㅡ000ㅡ000000

 예금주 김○○ 예금주주민번호
000000ㅡ000000

0
예금주전화번호

000ㅡ0000ㅡ000

0

적용시작(종료)월 2019년 7월 이체 희망일
□✔  익월 10일

□ 말일
□ 25일

(선납 외국인만 해당)

(시작월 7월, 이체희망일 ‘익월 10일’ 

경우 8월 10일 최초 출금됨)

선

택

기

재

가입자와의 관계

※ 대납 신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 상기 납부자의 보험료를 신청인(계좌명의인)이 대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체납보험료이체
□ 분할납부 □ 최종월제외

□ 단순체납: 년    월  ~  년  월  (  개월) 

□ 당월분 제외
(체납보험료만 자동이체 

원할 경우 “☑”표시)

※ 연체금 일할계산 관련 자동이체 연체금은 출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출금 안 된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예정일(Dㅡ2) 이전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체금을 줄이실 수 있으니,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ㅡ1000) 또는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자동이체 청구일(출금일 전 2일)이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시 이중납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연속 전액 미이체 시 자동이체가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외국인은 납부기한(25일)에 정상적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1회 재청구(10일) 후 사전 통보 없이 자동이체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환
급
계
좌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신청내용 □✔  신규 □ 변경 □ 해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예금주전화번호

※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납부의무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 환급계좌 예금주가 해당세대에서 상실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ㅡ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
 ㅡ 수집항목(개인정보) : 필수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ㅡ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환급계좌 해지 후 5년
 ㅡ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9년 7월 15일 

 신 청 인 : 김○○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Sample: refer to the 
texts colored in blue 

Health Insurance

(New)

Bank Name

Account Holder

Account No.

Alien Registration No. Cellphone

Start month Wire transfer date

Account 
for
refund

New

Bank Name Account No.

Account Holder Alien Registration Cellphone

Agree Disagree

Agree to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Date

Name



<계좌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이 보험별 출금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

(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합산자동이체의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지정할 수 없으나 공단 신청 시 우선순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

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4조(출금시기)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출금일을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先)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출금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제5조(출금)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 합산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을 자동이체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별 출금순위가 지정된 경우 공단은 추가되는 보험을 마지막 출금 순위로 지정하며, 여러 보험이 동시에 추가될 때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순으로 기존에 지정한 출금 우선순위 다음으로 출금순위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납부 처리합니다. 신청인이

출금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출금 기준)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출금일에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과실 책임) 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이체의 해지) ①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 외의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이체는 6개월(지역가입자), 3개월(사업장),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동이체는

2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거래은행(금융

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②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신규․변경․해지)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기재요령> 

• 인적사항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로서 공단에 신고 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각 보험별로 신청사항이 다르니 해당보험 기재란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내용”에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적용시작월” 은 자동이체 시작을 희망하는 보험료의 고지월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보험료 이체”와 “가입자와의 관계”의 경우 선택기재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인지 확인하시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정확히 읽으시고, 자동이체 원할 경우 반드시 ‘동의함’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자동이체 계좌와 환급 계좌가 동일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에 “☑”표시해 주십시오.

• 기타 작성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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